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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자동차운 면허취소처분취소2011 358

원고 피상고인, 원고

피고 상고인, 울지 경찰청장

소송 행자 항

원 심 판 결 울고등법원 고 판결2010. 11. 25. 2010 17993

판 결 고 2012. 6. 28.

원심판결 파 하고 사건 울고등법원에 송한다, .

상고이 를 판단한다.

원심 원고가 알콜농도 주취 상태에 원고가 가지고 있는 종1. , 0.154% 2

원동 장 자 거면허 외에는 달리 아 런 운 면허 없이 이 사건 아 떼 승용자동차

를 운 한 잘못이 있 나 원고 이 같 운 행 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종 원2

동 장 자 거면허 취소사 가 지는 않 므 피고가 이를 이 원고 종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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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동 장 자 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 법하다고 판단하 다.

한 사람이 여러 종류 자동차운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2.

는 지하는 경우에 있어 도 별개 것 취 하는 것이 원 이 는 하나 원,

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 주운 행 가 도 통법 시행규 조 별 에53 18

하여 승용자동차를 운 할 있는 종 면허 종 보통면허 종 보통면1 , 1 , 2

허 취소사 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 할 있는 각 면허 2

종 원동 장 자 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주운 한 경우라면 승용

자동차를 운 할 있는 각 면허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 장 자 거 운 지

지하는 취지가 포함 것이어 이 면허인 원동 장 자 거면허 지 취소

할 있는 법원 고 판결 참조 에 추어 보면 원고에( 1994. 11. 25. 94 9672 ) ,

게 승용자동차를 운 할 있는 각 면허가 없었다 하 라도 원고 이 사건 승용

자동차 주운 행 는 종 원동 장 자 거 운 지시킬 사 에 해당하므2

그 면허를 취소할 있다고 이 마 하므 피고가 원고 종 원동 장 자2

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 법하다고 할 것이다.

라 이 다른 에 이 사건 처분이 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도

통법상 운 면허 취소 범 에 한 법리를 해한 법이 있다.

그러므 원심판결 파 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 하여 원심법원3. , ․

송하 하여 여 법 일 견 주 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법 신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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